
2019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비상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7억 7천 8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3천만원(20.0%)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당초

합 계 648 648 778 130 130 20.0 20.0

세외
수입

경상적 6 6 6 0 0 0 0

임시적 17 17 17 0 0 0 0

보조금 국고
보조금 625 625 755 130 130 20.0 20.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목

예 산 액

비 고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계 625 625 755 130 130

국고보조금 등 625 625 755 130 130



2. 세 출

❍ 비상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73억 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8억 3백만원 대비 5억 4백만원(7.4%)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6,803 6,803 7,307 504 504 7.4 7.4

행
정
관
리

소 계 6,803 6,803 7,307 504 504 7.4 7.4

행정운영경비 158 158 158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사 업 비 6,645 6,645 7,149 504 504 7.4 7.4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19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709 709 1,213 504 504 71.0 71.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21 121 331 210 210 173.0 173.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88 588 882 294 294 50.0 50.0



Ⅱ.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비상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고자 하는 것임.

<비상기획관 추가경정 세입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목

예 산 액

비 고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계 625 625 755 130 130

국고보조금 등 625 625 755 130 130

가. 국고보조금 세입 증액 편성

❍ 국고보조금 세입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6억 2천 5백만원) 대비

20.8%(1억 3천만원) 증가한 7억 5천 5백만원으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사업’

공모(2019.1.28.)와 선정(2019.4.24.)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고보조금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국비지원 공모사업 선정 경위>

  ○ 과기부「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공고        : ’19. 1. 28.

  ○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와 전자고지 사업추진 협의 : ’19. 3. 4.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 사업 방침 수립          : ’19. 3. 27.

  ○ 대국민 고지ㆍ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1차 합격           : ’19. 4. 9.

  ○ 대국민 고지ㆍ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최종 합격          : ’19. 4. 24.

  ○ 대국민 고지ㆍ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협약               : ’19. 5.17.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 사업예산 추경 추진      : ’19. 5월~



2. 세출예산

❍ 비상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73억 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68억 3백만원 대비 7.4%(5억 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6,803 6,803 7,307 504 504 7.4 7.4

행
정
관
리

소 계 6,803 6,803 7,307 504 504 7.4 7.4

행정운영경비 158 158 158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사 업 비 6,645 6,645 7,149 504 504 7.4 7.4

❍ 주요 사업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은 당초 예산(1억 2천 1백만원) 대비 173.0%(87,984백만원)

증가한 3억 3천 1백만원이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은 당초

예산(5억 8천 8백만원) 대비 50.0% 증가한 8억 8천 2백만원으로, 2개 사업에

12억 1천 3백만원(71.0%)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19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709 709 1,213 504 504 71.0 71.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21 121 331 210 210 173.0 173.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88 588 882 294 294 50.0 50.0



가.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1억 2천 1백만원) 대비 173.1%(2억 1천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개발비’ 통계목을 새로 설치하여 편성하고 있음.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130,000)
331,410

(x-)
121,410

(x130,000)
210,000

사무관리비 (x-)
80,310

(x-)
80,310

(x-)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8,100

(x-)
8,100

(x-)
0

전산개발비 (x130,000)
210,000

(x-)
0

(x130,000)
210,000

행사실비보상금 (x-)
3,000

(x-)
3,000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30,000

(x-)
30,000

(x-)
0

❍ 본 ‘전산개발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대국민 고지·안내

문의 전자화 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2019.4.25.)되어 국비 1억 3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바, 공모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이 상호출자방식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8천만원을 합하여 2억 1천만원을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

하여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하려는 것임.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물건비

207 연구개발비 02. 전산개발비

1. 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S/W개발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을 적용

2. 전산개발에 따른 감리비
-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



❍ 사업 목적은, 현행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송달이 우편 송달 또는 민방위

대장(통장)이 직접 전달함에 따라, 통지서 분실 등에 따른 송달 입증이 곤란

하여 과태료 부과 등 관련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바,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능동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과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통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참석률 향상을 도모하고

통지서의 법적 도달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 추이를 보면, 해마다 교육대상 민방위 대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참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율: 2016년 2.8%→2017년 3.6%→2018년 4.1%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대 상 참 석 참석률 대 상 참 석 참석률 대 상 참 석 참석률

현황 666,488 648,135 97.2 656,498 633,098 96.4 653,454 626,825 95.9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수(23,400명) 대비 자치구의 과태료 부과율은

18.2%(4,267명)에 그치고 있는바, 이는 교육훈련통지서(3회)를 본인이

직접 수령 받지 못하는 등 과태료 처분요건 미충족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훈련통지서 송달률을 제고하고 교육 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2017년 기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단위 : 명 / %)

불참자 부과대상 부과금액
(천원) 징수인원 징수금액 징수율

23,400명 4,267명 423,599천원 2,090명 173,582천원 48.9%

※ 2018년 귀속 과태료는 2019년에 부과되고, 표 실적은 2019년 1월말 기준임.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

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하여, 본인

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2019.2.14.)함에 따라,

❍ 비상기획관은 휴대폰번호에 대하여 본인동의 및 수집 없이도, 서울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연계정보(CI값)를 활용하여, 휴대

전화로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 다만, 전자고지의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전자정부법」및「민방위기본법」

에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송달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비상기획관은 일괄 전자고지 후 교육대상자에 대한 본인동의 절차 확행 등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면밀한 준비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제11조(전자적 고지ㆍ통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이

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 민방위 관련 법령 내 전자통지 및 고지 가능에 대한 근거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

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및「서울

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주문하였는바,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을 매개로 하는 본 통지서 송달방식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발췌)>
- 기술성 등 기타 부분 -

ㅇ 기술성

  - 개인정보 연계처리 부분 등에 대한 보안검토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이행 필요

  -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시 사전에 필요 항목을 정의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연계하여야 함

    : 외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시에는 시스템 간 직접적인 연계가 아닌 별도 연계서버

      (또는 중계서버)  를 활용하여야 함

    : 외부기관과의 통신은 전용회선 또는 VPN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하거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암호 솔루션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도입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전협의(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DB접근제어시스템,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3년 이상 보관)와 접속기록을 관리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함

  -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비정형파일 포함)를 DB 등에 저장시 

암호화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암호화

  - 웹사이트 오픈 전(15일전) 사전 심의 절차 이행(개인정보보호법 제 31조 ~ 33조)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확인

    :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이행여부

    : 개인정보보호 부서책임자, 담당자 명단 제출

    :「개인정보보호 보안 점검표」를 작성·제출

  - 상기 보안대책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보안대책 수립·시행

ㅇ 기타

  - 정보시스템 구축비 5억원 미만의 비감리 대상사업이나, 시민에게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을 

통해 민방위 안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시스템 완성도 제고와 안정적인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리사업 진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정보시스템담당관-6842, 2019.5.3.)



나.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억 8천 2백만원

으로 기정예산(5억 8천 8백만원) 대비 50.0%(2억 9천 4백만원) 증액된 것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추가경정예산 요구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9 예산

추경(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증감율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88 588 882 294 50.0

❍ 본 사업은「민방위기본법」(제15조(민방위 준비))에 따라 시민의 안전 위협에 대비

하기 위해 방독면을 확보하여 민방위 사태 대응 능력 강화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서울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이 26.4%(2019.3월 기준)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로 매우 저조한바, 방독면 확충을 위하여 시비

2억 9천 4백만원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자치구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단체자본보조 (x271,656)
882,588

(x271,656)
588,588

(x-)
294,000

※ 산출식: 14,000개 × 42,000원 ×50% (시·구비 50:50 매칭 사업)

<전국 17개 시도 방독면 확보율 현황>

상위순위 시도명 확보율(%) 하위순위 시도명 확보율(%)
1 경 북 111.6 15 대 전 34.5

2 전 남 101.2 16 부 산 27.6

3 충 북 75.5 17 서 울 26.2

※ 전국 광역자치단체 방독면 평균 확보율: 49.9%

※ ’19년 추경 예산 반영시 31.7%로 확보율 개선



❍ 또한, 비상기획관은 방독면 확보 관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까지 전국 평균 수준인 방독면 확보율 5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나,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따라 1만 4천개의 방독면을 추가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말 예상 보유율이 31.7%(210,972개)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市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 개선 5개년 계획(안)>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확보율 33.1% 37.4% 41.6% 45.8% 50%

<2019년도 추경 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유 현황> (단위 : 개, %)

구 분 목표량
(개)

’19년 3월 (현재) ’19년 추경 반영시 시효초과 방독면 폐기시

보유량 보유율 보유량 보유율 보유량 보유율

현황 665,596 175,412 26.4 210,972 31.7 201,985 30.3

❍ 또한, 매년 방독면 확충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대원수는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방독면 확보는 요원해 보이는바,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방독면 확보에 보다 실천력 있는 계획 수립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자치구별 방독면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필요량 보유량
보유율
(%) 필요량 보유량

보유율
(%) 필요량 보유량

보유율
(%) 필요량 보유량

보유율
(%) 필요량

보류량
(3월)

보유율
(%)

현황 707,749 117.459 16.6 695,520 135,145 19.4 688,134 153,242 22.3 674,342 173,901 25.8 665,596 175,412 26.4

❍ 한편, 국고 보조금 대상 사업 주체별 부담 비율에 관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는 국고 보조율을, 지방재정법령에서는 자치단체간 지방비 부담

비율을 규정하였으므로, 국고 보조 사업인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사업의 비용 부담은 국고 보조율(기준보조율)은 30%로, 나머지 70%는



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반씩(50: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한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와 보조사업별 ‘국고 보조율(기준보조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별표 1)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 보조율을 30%로 규정하면서, 국고 보조율(기준보조율)의

정의를, 해당 회계연도의 보조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등 모든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였음.

※「지방재정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서는 국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을 규칙으로 위임

하였고, 규칙* 별표에서는 ‘민방위교육·운영 및 시설·장비보강’ 사업은 시·구의 부담

비율을 50:50으로 규정하였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 업 기 준 보 조 율 ( % ) 비 고

1. 일반여권 발급
2. 119구조장비 확충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이하 생략)

100
50
30
50

[별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
연번 사 업 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1 민방위 인력 동원 50 50 50 50
2 도서종합개발 30 70 50 50
3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30 70 30 70
4 공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 100 0 100 0

 5~109번 생략
110 민방위교육·운영 및 시설·장비보강 50 50 30 70

 (이하생략)
※ 비고 : 광역시와 광역시 관할 군간의 부담비율은 도와 군간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 그러나,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은 국가사무로서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기획관은 국비 보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법령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비만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비 매칭을 통한 사업추진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비상기획관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매’ 관련 추경을 시비:구비(50:50)만으로 편성.

<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의 경비 부담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

(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 또한, 방독면 구매방식과 관련하여 자치구마다 개별 구매하는 방식 보다는

시에서 일괄 구매 후 교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자치구 방독면 관리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과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방독면 구매 절차>

 자치구에서 교부받은 보조금(국비 30%, 시비 35%)에

구비(35%)를 매칭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3자단가계약으로 구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구매절차

국고보조금

신청ㆍ배정

(기준보조율에따라

사업비 매칭

:국비30,시비35,구35)

⇨
보조금

자치구 교부

(국비, 시비)

⇨
자치구

방독면 구매

(조달구매)

⇨ 3자단가계약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

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별로 시ㆍ도가 부담

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자주도등을 감안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자치구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유 현황 등
구 분

목표량
(개)

’19년 3월 (현재) ’19년 추경 반영시 ’20년시효초과방독면폐기시

보유량 (개) 보유율(%) 보유량 (개) 보유율 (%) 보유량 (개) 보유율 (%)

합 계 665,596 175,412 26.4 210,972 31.7 201,985 30.3

종 로 8,702 4,956 57.0 5,256 60.4 5,139 59.1

중 구 8,964 3,698 41.3 3,998 44.6 3,998 44.6

용 산 15,496 6,687 43.2 7,317 47.2 7,125 46.0

성 동 21,910 6,105 27.9 6,865 31.3 6,317 28.8

광 진 26,661 6,597 24.7 7,657 28.7 7,254 27.2

동대문 24,266 5,486 22.6 6,876 28.3 5,526 22.8

중 랑 30,611 8,056 26.3 9,196 30.0 9,196 30.0

성 북 26,646 7,055 26.5 8,315 31.2 7,459 28.0

강 북 21,455 5,662 26.4 7,112 33.1 6,956 32.4

도 봉 21,083 5,326 25.3 6,806 32.3 6,320 30.0

노 원 31,037 6,313 20.3 8,463 27.3 7,523 24.2

은 평 32,394 7,805 24.1 9,975 30.8 8,926 27.6

서대문 19,005 11,005 57.9 11,705 61.6 11,453 60.3

마 포 26,055 6,664 25.6 7,814 30.0 7,716 29.6

양 천 26,869 9,507 35.4 10,367 38.6 10,367 38.6

강 서 46,421 9,352 20.1 12,502 26.9 12,502 26.9

구 로 29,508 6,624 22.4 7,904 26.8 7,904 26.8

금 천 18,624 5,474 29.4 6,374 34.2 6,374 34.2

영등포 27,572 6,166 22.4 7,496 27.2 6,596 23.9

동 작 28,036 5,759 20.5 7,149 25.5 7,149 25.5

관 악 44,180 9,305 21.1 11,815 26.7 10,862 24.6

서 초 25,270 5,746 22.7 7,776 30.8 7,776 30.8

강 남 31,713 8,002 25.2 10,262 32.4 9,575 30.2

송 파 43,917 11,190 25.5 13,090 29.8 13,090 29.8

강 동 29,201 6,872 23.5 8,882 30.4 8,882 30.4



참고자료 2

’19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추경 예산 교부 (안)
(단위 : 개, 천원)

구 분 대원수 (명)
구매 목표량

(대원수 2% 이상)
보조금 교부액 비 고

합 계 665,596 14,000 294,000

종 로 구 8,702 200 4,200

중 구 8,964 200 4,200

용 산 구 15,496 330 6,930

성 동 구 21,910 460 9,660

광 진 구 26,661 560 11,760

동대문구 24,266 510 10,710

중 랑 구 30,611 640 13,440

성 북 구 26,646 560 11,760

강 북 구 21,455 450 9,450

도 봉 구 21,083 450 9,450

노 원 구 31,037 650 13,650

은 평 구 32,394 670 14,070

서대문구 19,005 400 8,400

마 포 구 26,055 550 11,550

양 천 구 26,869 560 11,760

강 서 구 46,421 950 19,950

구 로 구 29,508 680 14,280

금 천 구 18,624 400 8,400

영등포구 27,572 580 12,180

동 작 구 28,036 590 12,390

관 악 구 44,180 910 19,110

서 초 구 25,270 530 11,130

강 남 구 31,713 660 13,860

송 파 구 43,917 900 18,900

강 동 구 29,201 610 12,810



참고자료 3

전국 17개 시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 현황
(’18. 12. 31.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참조)

순 위 시도명 대원수(지역) 확보수량 확보율(%) 비 고

평 균 49.9

1 경 북 141,170 157,490 111.6

2 전 남 93,384 94,533 101.2

3 충 북 92,981 70,247 75.5

4 강 원 72,337 53,462 73.9

5 충 남 126,853 92,016 72.5

6 울 산 71,344 41,682 58.4

7 전 북 95,940 55,650 58.0

8 경 기 859,319 469,570 54.6

9 경 남 192,590 100,281 52.1

10 광 주 88,064 42,044 47.7

11 제 주 39,788 18,258 45.9

12 대 구 145,952 59,567 40.8

13 세 종 20,438 7,762 38.0

14 인 천 201,952 75,422 37.3

15 대 전 92,378 31,881 34.5

16 부 산 211,004 58,148 27.6

17 서 울 663,154 173,901 26.2


